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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잇따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

련해 '국회 동의 절차'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사드 배치의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

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 재

산을 필요로 하는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대통령이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16일 

미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동의

를 추진하고 미·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17일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

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

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군 장비의 배

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전례(前例)가 없다. 뿐만 아니라 문면 상으로도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도입된 사드 배치가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추진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안

보 문제에서조차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

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중국의 주장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정 책임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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